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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70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반장의 임기)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장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반장에 대하여 임기를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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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반장의 임기)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반장의 임기를 새로이 신설하여 통‧반조직의 내실화를 꾀하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적인

      통‧반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반장의 임기(3년) 신설 (안 제4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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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7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

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

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

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

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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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

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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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안 제4조,5조)

   라. 창출사업을 위한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안 제 6,7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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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7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

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

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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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중구 사회복

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수당)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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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

   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5

조)

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 수립 의무화 (안 제6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

업 명시 (안 제7조)

마.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수당 지급 근거 명시(안 제8조)

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의무화 (안 제9조)

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 규정 명시 (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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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73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

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

육과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

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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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2. 중구의회 의원

3.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관할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5.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책임자

6.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

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

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중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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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구 소속 공무원 및 중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

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

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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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과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와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시 권익보장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

12조 및 제13조)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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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74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

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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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

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예산확보 등)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 할 수 있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

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

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

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

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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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긴급한 수리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

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

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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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 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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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 검 항 목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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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 검 항 목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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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 검 항 목

놀이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의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및 관리감독 의무 규정(안 제6조~제8조)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  

     - 띄어쓰기 정비 

     -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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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75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참여로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지소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보건지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

2.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3.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

4.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참여

5.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제2장 보건지소

제3조(설치 등) ①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보건지소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관리기능을 수

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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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할지역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발굴 및 건강 환경 조성

  2.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과 다양한 참여방식의 보건교육 등 제공

  3. 자조모임 등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지원  

  4. 기타 보건지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보건지소장) ➀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1인을 두어여 하며,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

무원으로 임용하되 보건소 직원이 겸임 할 수 있다.

➁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

다.

제6조(운영) ➀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소별로 주

민건강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지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③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지소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건강위원회) ➀ 주민건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일반 거주민로 구성한다. 

② 주민건강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업운영,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하거나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제8조(설치)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운영협의회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회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당연직 회원을 제외한 회원 중 호선한다.

③ 건강도시과장은 당연직 회원이 되고, 민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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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위원장

2.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5. 그 밖에 협의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

2. 보건지소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해

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

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회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참석한 회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보건지소 설치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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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약수

보건지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 92 약수동

황학

보건지소
서울시 중구 난계로 11길52 황학동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건강증진에

   대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 설치·업무·운영 (안 제3조, 제4조, 제6조)

   나. 주민건강위원회 (안 제7조)

   다.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설치·구성·기능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회원의 임기, 회장 등의 직무․위촉 해제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마. 실비보상 등(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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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54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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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중구청장 귀하

① 나는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
 (최  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

⑦ 병역관계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생년월일
⑫

년령
만  세

  계
                                                                       

  인

응     시     표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생년월일 ⑫연령 만  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2398호 50-27 2015.10.07.

(뒷면)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 험 일 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중 해당란에 ○표할 것.

⑤ 자 격 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  ※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⑪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⑫ 연 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연령을 기재할 것.

⑬ 사 진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탈모, 상반신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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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   원   조   사 고      용
비고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고용가부 고용일자 근무부서

210mm×297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환경미화원 기록 카-드

소속 고용일자

성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호주성명 및 관계

한자 남 여         의 (   )

개인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학력 최종출신학교명

신상 좌 우

병역 미  필 역  종 병 과 계급 군   번 입대일 제대일 복 무 기 간

관계 년   월

구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구 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가

족

관

계

자
격
증

상
벌
관
계



2398호 50-29 2015.10.07.

 (뒷면)

경력 및 발령사항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  당  업  

무
기  타  사  항 기록자 인

본  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  속
기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격기준) ① (생략)

1. (생략)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 7. (생략)

② (생략)

제7조(자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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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중구청장 귀하
① 나는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
 (최  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

⑦ 병역관계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주민등록번  
  호

⑫
년령

만  세

 계                                                                      
 인

응     시     표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주민등록번호 ⑫연령 만  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중구청장 귀하
① 나는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
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
 (최  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

⑦ 병역관계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생년월일
⑫

년령
만  세

 계                                                                      
 인

응     시     표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생년월일
⑫연

령
만  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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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뒷면)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 험 일 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중 해당란에 ○표할 것.

⑤ 자 격 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  ※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⑪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⑫ 연 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연령을 기재할 것.

⑬ 사 진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탈모, 상반신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뒷면)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 험 일 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중 해당란에 ○표할 것.

⑤ 자 격 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  ※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⑪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⑫ 연 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연령을 기재할 것.

⑬ 사 진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탈모, 상반신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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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연

번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성

별

채용

시험

합격

일자

신 원 조 사 고 용
비

고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고용가부 고용일자 근무부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210mm×297인쇄용지(2급)60g/㎡

연

번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채용

시험

합격

일자

신 원 조 사 고 용

비

고

의뢰

일자

확보

일자

확보

내용

고용

가부

고용

일자

근무

부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210mm×297인쇄용지(2급)60g/㎡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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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소속 고용일자

성명
한글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호주성명 및 관계

한자 남 여         의 (   )

개인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학력 최종출신학교명

신상 좌 우

병역 미  필 역  종 병 과 계급 군   번 입대일 제대일 복 무 기 간

관계 년   월

구분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업 구 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가

족

관

계

자
격
증

상
벌
관
계

경력 및 발령사항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기타사항 기록자 인

본  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  속

기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환경미화원 기록 카-드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환경미화원 기록 카-드

소속 고용일자

성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호주성명 및 관계

한자 남 여         의 (   )

개인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학력 최종출신학교명

신상 좌 우

병역 미  필 역  종 병 과 계급 군   번 입대일 제대일 복 무 기 간

관계 년   월

구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구 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가

족

관

계

자
격
증

상
벌
관
계

                                              (뒷면)
경력 및 발령사항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기타사항 기록자 인

본  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  속

기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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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 시행됨에 따라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 고용 자격기준 개정 (제7조)

     - 환경미화원 고용 부적격 기준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나. 환경미화원 채용 및 인사관리 관련 서식 개정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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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7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27호

(2015.04.2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사항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

의 권리 명세서’의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0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대/ 14,845.02㎡

  4. 사업시행자

    - 성명 : 더유니스타(주) 대표이사 박래영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52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15년 04월 2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별첨

    - 정정사유 : 토지분할측량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

  8. 건축계획 : 정정없음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정정없음

 10.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62)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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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95호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

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5년 10월 8일 ~ 2015년 11월 6일(30일간)

2. 보관장소 : ㈜중앙RDC (☎:02-992-4884, FAX:02-992-4806)

  - 본    사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13

  - 서울영업소 :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3길 109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15년 11월 7일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경남밀양파3125외34대(이륜차량포함), 붙임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할 때에는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처리(폐차) 후 불이행에 대해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체 지지 않습니다.

 라.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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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관리
번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성  명
(차명)

사용본거지

1
2015-
이륜61

경남밀양파3125

(LCETDJPG276000230)
이경*

경상남도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중구 퇴계로 36 
롯데손해보험앞

“해당내역없음”

2
2015-
이륜83

경기고양마7769

(VF125)
조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4번길 

중구 을지로4가역 
7번 출구

“해당내역없음”

3
2015-
미상91

KM4MJ51A7Y1103564 미상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4
2015-
미상93

LS21CABL791000161 HSRC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5
2015-
미상94

LBFTCJDK48F300339 SMK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6
2015-
미상95

GW90HF1G46748 대림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7
2015-
미상96

KMYVT125BCV032610 미상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8
2015-
미상97

5098B25763 HSRC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9
2015-
미상98

MY09G125CV014327 대림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10
2015-
미상99

미상 효성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11
2015-
미상10

0
AF21*1532607 혼다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12
2015-
미상10

1
KP8SF41A561101502 HSRC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13
2015-
미상10

2
미상/검정 혼다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강제처리(폐차) 대상 자동차(이륜차) 내역(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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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관리
번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
성  명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14
2015-

미상103
미상 대림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15
2015-

미상105
GW90F-10 대림 미상

중구 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해당내역없음”

16
2015-

미상109
미상 SENSE

미상 중구 퇴계로88가길 

실용음악
“해당내역없음”

17
2015-

미상110
KMYO5H1005C049753 델피노 미상 중구 다산로24길 31 “해당내역없음”

18
2015-

미상120
KM4CA13A7V1100963 RACING

미상 중구 퇴계로 3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4번출구
“해당내역없음”

19
2015-

미상128
LAAATEJE479002578 BMTA 미상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 앞
“해당내역없음”

20
2015-

미상129
KMYVS125H4C01714 대림

미상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 앞
“해당내역없음”

21
2015-

미상130
KM4CA15C631103597 RELLY 미상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 앞
“해당내역없음”

22
2015-

미상131
KM4NF46A7X1501971 SUZUKI 미상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 앞
“해당내역없음”

23
2015-

미상134
KMYSE4ADS3C000667 미상 미상 중구 청구로6길 8-6 “해당내역없음”

24
2015-

미상140
KM4CA14B711109517 레이싱 미상

중구 청계천로  216-1 

일해상사 앞 인도
“해당내역없음”

25
2015-

미상141
KM4CA13A7V1157714 SENSE 미상

중구 청계천로  216-1 

일해상사 앞 인도
“해당내역없음”

26
2015-

미상145
미상 YAMAHA 미상 중구  청구로17길 104 “해당내역없음”

27
2015-

미상148
AF58-1318452 혼다 미상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a동과b동사이
“해당내역없음”

28
2015-

미상150
*LXMTCJPM790603236* 미상 미상

중구 청계천로 194-1 

을지특수비닐 앞
“해당내역없음”

29
2015-

미상156
KMYOSH1004C048034 미상 미상

중구 청계천로 216-1 일해상사 

앞 인도
“해당내역없음”

30
2015-

미상157
*LBMM2520070001113* 미상 미상

중구 청계천로 216-1 일해상사 

앞 인도
“해당내역없음”

31
2015-

미상161
미상 레이싱 미상 중구 난계로10길 12 “해당내역없음”

32
2015-

미상163
KMYSE9ADS80003238 DAELIM 미상 중구 동대입구역 6번출구 “해당내역없음”

33
2015-

미상164
8A2ADS1C000835 미상 미상

중구  소공로1길 2 

남산3호터널 입구
“해당내역없음”

34
2015-

미상170
KM4CE13B7Y1100227 EZ100 미상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디오빌건물 앞 인도
“해당내역없음”

35
2015-

미상173
미상 DAELIM 미상

중구 세종대로  141 

세종로파출소 뒤
“해당내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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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702

충무로 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 공고

     1. 충무로 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람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

소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07일

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5. 10. 07 ~ 2015. 11. 07 (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85)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규
충무로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충무로3가 

43번지 일대 
- 증) 176,700 17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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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176,700.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4,242.4 19.4 

도   로 33,438.3 18.9 

문화시설 804.1 0.5 

택지

소   계 142,457.6 80.6 

소단위정비지구① 3,551.0 2.0 

소단위정비지구② 4,003.0 2.3 

소단위정비지구③ 2,324.2 1.3 

소단위정비지구④ 1,618.8 0.9 

소단위정비지구⑤ 3,065.6 1.7 

소단위정비지구⑥ 2,961.7 1.7 

소단위정비지구⑦ 1,615.5 0.9

소단위정비지구⑧ 4,013.5 2.3

간선부 지구 42,476.8 24.0 

수표로 지구 15,724.6 8.9 

이면부 지구 35,177.3 19.9 

옛 길 보존지구 10,245.0 5.8 

존치지구(교회) 15,680.6 8.9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6,700 - 176,700 100.0 -

일반상업지역 176,700 - 176,7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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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 

        (1) 중심지미관지구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을지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시청앞 광장 ~ 

을지로6가

64,800 

(2,730)

2,700

(235)
양측12

건교부고시 

290호(73.7.4)
–

기정 3
삼일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충무로2가 ~ 

종로2가

24,000 

(4,228)

1,000

(340)
양측12

건교부고시 

290호(73.7.4)
–

기정 4
퇴계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서울역 ~ 

광희동로터리

76,800 

(3,222)

3,200

(340)
양측12

건교부고시 

290호(73.7.4)
–

기정 5
마른내길명동길

변미관지구
중심지 태평로 ~ 광희로

64,800 

(7,945)

2,700

(434)
양측12

건교부고시 

290호(73.7.4)
–

기정 6
충무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필동1가 ~ 

종로3가

24,000

(5,880)

1,000

(534)
양측12

건교부고시 

290호(73.7.4)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2) 방화지구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 을지로2가, 3가, 저동1가, 2가, 초동 

일부지역

56,000

(39,477)

건교부고시

216호(73.6.5)

기정 - 방화지구 -
저동1가, 2가, 초동, 충무로2가, 3가, 

남학동, 필동1가 일부지역

133,200

(131,415)

건교부고시

317호(73.8.1)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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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8 40 주간선
도로 1,650 경운동 퇴계로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 제772호) 삼일로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
도로 1,800 시청앞

광장
을지로
6가

일반
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을지로

기정 대로 1 4 35~37 주간선
도로

3,500
(90)

서울역앞
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제772호) 퇴계로

기정 중로 1 1 22~25 집산도로 1,870
종로구 

와룡동 5-
14

중구 
필동1가 

40

일반
도로 -

서울시공고 
제2001-676호

(2001.8.6)
충무로

기정 중로 1 29 20 집산도로 1,450
(242) 저동1가 광희동 

광장
일반
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3.26)

마른
내로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750 명동입구 저동1가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명동길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7 충무로3가 
40-8

충무로3가 
50-2

일반
도로 - 건고432호

(63.7.1)
입체적
결정

신설 중로 2 1 15 집산도로 1,230
(380)

충무로3가 
60-1

낙원동
284-16

일반
도로 -

서울시공고 
제2001-676호

(2001.8.6)
수표로

신설 소로 1 1 11 국지도로 105 충무로2가 
50-10 

충무로2가 
50-2 

일반
도로 -

을지로3가
(중앙1지구)
(62.12.14)

/
층무로

(중앙1지구)
(53.10.17)
토지구획

완료지구 내
도로구역

도로
번호
부여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83 충무로3가 
59-13 

충무로3가 
59-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59 충무로3가 
57-8

충무로3가 
57-5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 6~8 국지도로 165 을지로3가 
315-22

초동 
107-1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36 초동 106-
34

초동 
137-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318 필동1가 1
9-3

초동 
156-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25 초동 155-
2

초동 
155-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115 충무로3가 
37-4 초동 54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106 충무로2가 
49-17

충무로2가 
49-4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7 8 국지도로 75 충무로3가 
58-9

충무로3가 
58-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8 8 국지도로 68 충무로3가 
56-14

충무로3가 
56-1

일반
도로 -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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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72
을지로3가 31

5-6
을지로3가 
315-10

일반
도로

-

을지로3가
(중앙1지구)
(62.12.14)

층무로
(중앙1지구)
(53.10.17)
토지구획

완료지구 내
도로구역

도로
번호
부여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42
을지로3가 29

5-2 
을지로3가 2

95-4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3 6 국지도로 192
을지로3가 29

5-5
초동 19-5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42
을지로3가 29

6-24 
을지로3가 29

6-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5 6 국지도로 181
저동2가 47-

1
초동 6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6 4 국지도로 47
저동2가 47-

6
저동2가 47-

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7 4 국지도로 68 초동 157-12 초동 155-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8 6 국지도로 75
저동2가 48-

7
저동2가 48-

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9 6 국지도로 26 초동 156-8 초동 156-7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0 6 국지도로 37 초동 155-3 초동 155-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1 6 국지도로 75
충무로3가 2

4-1
충무로3가 24

-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2 6 국지도로 172 초동 70-4
충무로3가 

25-18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3 6 국지도로 60
충무로3가 3

0-20 
충무로3가 26

-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4 6 국지도로 105
충무로2가 50

-20
충무로2가 50

-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5 6 국지도로 76
충무로3가 58

-10
충무로3가 5

8-2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6 6 국지도로 67
충무로3가 56

-16
충무로3가 

56-2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7 4 국지도로 61
충무로2가 53

-33
충무로2가 53

-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8 4 국지도로 101 필동1가 12 필동1가 3-1
일반
도로

-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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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

의

세분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연장(

m)

해수면

기준높이(m)
면적(㎡)

기정

도로

(소로1-

4)

-
충무로3가

40-8 ~ 50-2
57 28.21~38.61 578.9

연결로

(통과높이 7.20~8.40m)

        (3)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노외주차장
중구 초동 

64-11외4필지
804.1 감) 804.1 -

중구고시

제1996-29호

(1996.7.22)

        (4) 주차장 문화시설 중복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중구 초동 

64-11외4필지
- 증) 804.1 804.1 -

○지하1~4층 : 주차장

○지상부 : 문화시설주차장

         -  건축물 규모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 

설
① 문화시설 60%이하 600%이하 5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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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사) 건축물의 건축시설계획

구분 지구명
획지구분

위 치
건폐율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획지번호 면적(㎡)

신규
옛길보존

지구

A-1
~ 

A-66
10,245.0

마른내로2길,
진고개길,

퇴계로27길 변

80이하
(60이하)

600 / 600 / - 35m이하

신규
이면부
지구

B-1
~ 

B-186
35,177.3 이면부

80이하
(60이하)

600 / 600 / - 35m이하 

신규
수표로
지구

C-1
~ 

C-47
15,724.6 수표로 변

80이하
(60이하)

600 / 800 / 1,000 50m이하

신규
간선부
지구

D-1
~ 

D-40
42,476.8

삼일대로,
충무로, 퇴계로
마른내로 변

80이하
(60이하)

600 / 800 / 1,000 70m이하

신규
소단위

정비지구①
E-1 3,551.0

을지로3가
343-11일대

80이하
(60이하)

600 / 800 / 1,000 70m이하

신규
소단위

정비지구②
E-2 4,003.0

을지로3가
325-3일대

신규
소단위

정비지구③
E-3 2,324.2

을지로3가
315-13일대

신규
소단위

정비지구④
E-4 1,618.8

을지로3가
295-4일대

신규
소단위

정비지구⑤
E-5 3,065.6

을지로3가
296-10일대

신규
소단위

정비지구⑥
E-6 2,961.7

초동
19-7일대

신규
소단위

정비지구⑦
E-7 1,615.5

초동
51-5일대

신규
소단위

정비지구⑧
E-8 4,013.5

충무로3가
30-6일대

신규 존치지구 - 15,680.6
저동2가
69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 (  )는 건폐율 완화조건을 미 충족하는 경우

※ 건폐율 완화(60 → 80%) 조건

   - 옥상녹화(옥상면적의 30%이상) 또는 정비계획의 용도계획(지정 또는 권장)을 준용시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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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1)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의 행위허가 
및 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

개별 
지구별 
개발에 
따름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

-

        (2) 시행지구별 사업시행계획

구 분 사업시행방안 비 고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시

(단독 시행시 포함)
Ÿ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행위허가 및

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동의시
(공동 개발시)

Ÿ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후 동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를 통해 추진

  라. 기타사항

    1)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

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 본 계획(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향후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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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717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과징금의 부과)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법령의 부존재로 인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 및 삭제하여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과징금의 처분기준) 삭제  

   〇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준용규정) 중 과징금 관련 용어 

      삭제

   〇 [별표1] 과징금 처분기준 삭제

3. 의견제출

   〇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93, FAX:3396-8752, 메일:wwwww9@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 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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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본문 중 “사용료 및 과징금 등의”를 “사용료의”로 한다.

별표1 과징금 처분기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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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과징금의 처분기준) 조례 제13조제2항

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

<삭제>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따른 사용료 및 

과징금 등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부과․징
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준용규정) --------------- 사용료의

--------------------------------------------

----------------------------------------------

-------------.

【별표 1】

 과징금 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반내용

금   액(천원)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1.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행위
100 200 500

2.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행위
100 200 500

3. 생활폐기물에 가내공업 및 사

업장 폐기물을 혼합 반입하는 

행위

100 200 500

4.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하는 

행위
300 500 1,000

5. 스티카 미부착된 가내공업 폐

기물을 혼합 반입 하는 행위
300 500 1,000

6. 건설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 500 700 1,000

7.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 500 700 1,000

8. 배출업소 또는 배출자가 중구 

이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하

는 행위

1,000 1,000 1,000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